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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
-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과 -

       

1. 2004. 7. 26. 제2004-186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) 

유아보육시설을 운 하려는 자가 부동산

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상인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유아의 건 한 육성이나 여성의 사

회진출기회 확 , 출산장려 등 사회복지

제도가 차 확 되는 추세이고, 실

으로도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면 

건축물 리 장등본과 시설  설비목록

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 부동산

을 임차하거나 취득하여 시설을 설치한 

후 신고 하여야 하므로 보육시설설치 신

고에 앞서서 부동산 취득 등이 이루어져

야 하는 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

서 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

상으로 운 하여온  등을 종합하여 보

면, 단순히 법문의 해석에만 치우쳐 취득

일 재 보육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지 

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 상으

로 단한 것은 잘못

가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비 리의료법인인 청구인이 

2003. 12. 17 △△ 역시 △△구 △△△동 

△△△-△번지 172.0㎡  지상건축물 

162.88㎡(이하이건 부동산이라 한다.)를 

청구외 김○○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후, 

2004. 1. 9. 과 같은 해 1.15. 이 사건 부동

산의 취득가액(278,000,000원)을 과세표 으

로 련세율을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

5,560,000원, 농어 특별세 556,000원, 등록

세 8,340,000원, 지방교육세 1,668,000원,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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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16,124,000원을 신고납부 하 다.

나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

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, 지방세법 

제107조본문제1호  같은 법 제127조제1항

제1호,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의 규정

에 의거 취득세 등을 처분청이 비과세하여 

주지 않자 이를 신고납부하고, 유아보육시

설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

년 이내에 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

비과세 상으로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

해석(세정13407-827호, 1999. 7. 8과 세정

13407-875호, 1999. 7. 15 참조)을 인용하면

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

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다.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아보육시

설을 운 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

우 비과세 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, 지방세

법 제107조제1호  같은 법 제127조제1항

제1호에서 제사․종교․자선․기  기타 공

익사업을 목 으로 하는 비 리사업자가 그 

사업에 사용하기 한 부동산의 취득․등기

에 하여는 취득세․등록세를 부과하지 아

니하고,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

취득․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

없이 그 용도에 직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

우 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

직 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

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하

여 취득세․등록세를 부과하며, 같은 법시행

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

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리사업자
라 함은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아보육시

설을 운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, 

1992. 9. 30 의료기 의 설치운  등을 목

사업으로 설립한 의료법인으로서 2003. 11. 

18 동 법인 이사회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

를 결의한 다음 2003. 12. 17 이 사건 부동

산에 하여 잔 을 지 하고, 2004. 1. 9 

취득신고  등록세를 신고납부하 으며, 

2004. 1. 10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하 고, 

2004. 1. 15 취득세를 신고납부하 으며, 

2004. 2. 18 교육연구․복지시설  단독주

택으로 증축(22.81㎡)과 동시 용도변경 허가

를 받았고, 2004. 3. 23 유아보육시설 신

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제출된 계 증

빙자료에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유아보육시설을 

운 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

비과세 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

이에 하여 보면,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

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 같은 

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유아보육

법에 의한 유아보육시설을 운 하는 자가 

그 사업에 사용하기 한 부동산에 하여

는 취득․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

정하고 있으며,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

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(2004. 6월 종업

원할 사업소세 자료상 431명임)을 운 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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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의 경우, 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

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직장

보육시설을 의무 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

2003. 11. 18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

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육연구  복지시설 

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, 2004. 3. 23 처분

청으로부터 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 

재까지 직원자녀를 상으로 보육시설을 

운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 

상에 해당된다고 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, 

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재 

보육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았다는 이

유로 법문 상 유아보육시설을 운 하는 

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과세 상으로 단

한 것은 유아보육시설에 하여 세제혜택

을 주어 장려하는 입법취지는 물론 유아

의 건 한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진출기회 

확 , 출산장려 등 사회복지제도가 차 확

되는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한 해석이라 

할 수 없고, 실 으로도 보육시설의 설치

신고를 하려면 건축물 리 장등본과 시설 

 설비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

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하여 시설을 

설치한 후 신고하여야 하므로 보육시설설치 

신고에 앞서서 부동산 취득 등이 이루어져

야 하는 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

이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상으로 

운 하여온  등을 종합하여 보면, 단순히 

법문의 해석에만 치우쳐 취득일 재 보육

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

취득세 등의 과세 상으로 단한 것은 잘

못이라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. 2004. 7. 26. 제2004-189호

   (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경정)

건축법상 허가받아 신축 인 분양용 주상복

합건축물에 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종

합합산과세 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

분이 법한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분양을 목 으로 건축 인 주상복합

건축물을 비록 주거용 건물면 이 체

건물면 의 51%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

거용 건축물에 용하는 종합합산세율을 

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고, 

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별도합산과세 상

이 되는 것으로 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

과세 청에서도 그 간 지침에 따라 과세

하여 왔는데도 건축 인 주상복합건축

물을 주거용 건물로 새로운 해석을 하고 

종합토지세를 추징한 처분은 납세자의 

신뢰보호 원칙에도 어 남

가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종합토지세 

과세기 일인 2003.6.1. 재 소유하고 있던 

△△ 역시 △△구 △△동 △△△-△번지 

내  28,745.1㎡(이하이 사건 토지라 

한다.)지상에 건축법상 주상복합건축물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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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받아 공동주택 8개동과 오피스텔  근

린생활시설 각 1개동을 신축 에 있으므로, 

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 의 구분에 있

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

하여 이 사건 토지  공동주택 8개동의 부

속토지(25,168.7㎡)에 하여는 종합합산과

세 상(732,917,200원)으로,  오피스텔  근

린생활시설 각1개동의 부속토지(3,576.4㎡)

에 하여는 별도합산과세 상(19,960,560

원)으로 하여 산출된 종합토지세 

752,877,760원, 도시계획세 39,461,270원, 지

방교육세 150,575,550원, 농어 특별세 

112,083,480원, 합계 1,054,998,060원을 2003. 

10. 20 부과고지 하자 납부하 다.

나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이 

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서 구 주택건

설 진법시행령 제32조의 단서에 의거 주택

사업승인 상에서 제외되므로 2002.5.9. 

할 청으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

받은 다음, 재 아 트․근린생활시설․오

피스텔을 혼합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

(공정률 40%)에 있는 바, 처분청이 이 사건 

토지  공동주택 8개동의 부속토지에 하

여는 종합합산과세 상으로 보아 종합토지

세를 부과한 처분은 “주상복합건축물의 경

우 공 ․분양하기 하여 건축 인 경우

에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

산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”는 행정자치부

의 지침이나 그 간의 과세 행에도 벗어나

므로 이 사건 토지 체를 별도합산과세

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다.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법상 허

가받아 신축 인 분양용 주상복합건축물에 

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

상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

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, 지방세

법 제234조의15제1호에서 종합토지세의 과

세표 은 종합합산과세표 ㆍ별도합산과세

표   분리과세표 으로 구분하고 있고, 

그 제2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 은 과세기

일 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

의 모든 토지  별도합산 는 분리과세의 

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통령

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

토지의 가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고 하며, 

그 제3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표 은 과세기

일 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

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 통령령

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

합산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

은 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법 제

234조의15제2항 본문에서 “ 통령령이 정하

는 건축물의 부속토지”라 함은 건축물  다

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

건축물의 부속토지(건축 인 경우도 포함한

다.)로서 건축물의 바닥면 에 제2항의 규정

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배율을 곱하여 산

정한 면 을 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

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축물(1구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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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

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

의한다)을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시행령 제

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

6호에서 “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”라 함

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라고 한 다음 

그 제8호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

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

기 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

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

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(매수자의 취득일을 

말한다)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

는 분리과세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, 1980. 

3. 11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, 매매업 등을 

주목 으로 법인설립하고, 2002. 3. 27 이 

사건 토지를 취득하 으며, 2002. 4. 13 이 

사건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 철거  

멸실신고(△△시 △△구 허가 ▲▲▲▲-▲

▲▲▲)를 마친 다음 같은 해 4.16. 소유권

이  등기를 완료하 고, 같은 해 5. 9 건축

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8개동, 호텔식 원룸

오피스텔 1개동, 근린생활시설 1개동 총 10

개동 연면  228,009.133㎡에 하여 허가를 

받아 과세기 일(2003. 6. 1) 재 건축 

에 있으며, 2003. 10. 31 이 사건 종합토지

세를 납부하 음이 제출된 계 증빙자료에

서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건축법상 허가받아 

신축 인 분양용 주상복합건축물에 하여 

주거용 건축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상으

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

주장하므로 이에 하여 보면, 지방세법시행

령 제234조의15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건

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 다음 각

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

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별도합산과세표 으

로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시행

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 인 토지도 

별도합산과세 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

있으며, 청구인의 경우 2002. 5. 9 이 사건 

토지상에 건축법 제18조  같은 법시행령 

제16조에 의하여 분양용 주상복합건축물을 

건축허가 받아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

일 재 건축 (공정률 40%)에 있는 바, 

이러한 건축물에 하여 처분청은 같은 법

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

는 주거용 건축물(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

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

치부령으로 정하는 기 에 의한다.)은 별도

합산과세 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

고,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

8호에서 주택건설 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

받아 주택을 건축 인 경우는 분리과세

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허

가받아 건축 인 주상복합건축물에 하여

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나, 입법취지에 

비추어 보면 분양을 목 으로 건축 인 주

상복합건축물을 비록 주거용 건물면 이 

체건물면 의 51%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

거용 건축물에 용하는 종합합산세율을 

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수 있고, 행정

자치부 지침에서도 별도합산과세 상이 되

는 것으로 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세

청에서도 그 간 지침에 따라 과세하여 왔는

데도 건축 인 주상복합건축물을 주거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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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종합토지세를 

추징한 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

어 난다고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

3. 2004. 7. 26. 제2004-195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)

장애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

3년 이내에 정신지체장애자인 딸의 특수교육

을 해 세 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

에 해당하는 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제반사정의 고려없이 일시 으로 분가

하 다는 형식 인 사실만으로 기감면한 

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장애인 련 입

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

볼 때 무리가 있다고 단되므로 처분청

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

은 잘못

가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. 2. 9. 승용자동

차(□□▲▲가▲▲▲▲, 이하 “이 사건 자동

차”라 한다)를 취득하여 정신지체장애 1

인 딸 김○○과 공동명의로 등록하 으므로 

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

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으나, 자동차 등록일

부터 3년이 내인 2004. 2. 4에 정신지체장애 

1 인 딸 김○○이 세 분가를 하 으므로 

자동차의 취득가액 12,681,818원을 과세표

으로 하여 취득세 284,010원, 등록세 

773,450원, 합계 1,057,460원(가산세포함)을 

2004. 5. 10 부과고지하 다. 

나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장애인 딸 김○○이 ○○ 역시 

○○구 소재 장애인 특수교육기 인 ○○시

립복지 의 교육 상에서 제외 상이기 때

문에 △△ 역시 △△보건소의 특수유아교

육을 받게 하기 해서 부득이 딸의 주소를 

△△ 역시 △△로 이 하 으나, △△ 역

시 △△보건소의 별에서 탈락하여 장애아

동재활지원센타의 교육 상자에서 제외되었

으므로 다시 세 를 합가하 고, 딸의 주소

가 △△ 역시 △△에 소재되어야만 △△보

건소의 교육 상에 해당되므로 세 를 분가

한 것이지 리를 목 으로 세 를 분가한 

것이 아니며, 장애인 딸이 교육을 받게 하

기 하여 잠시 세 를 분가하 고 세 를 

분가할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

을 몰랐는데도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취득세 

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다.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장

애인 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3

년 이내에 정신지체장애자인 딸의 특수교육

을 해 세 분가를 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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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을 보면, 구 △△ 역시세감

면조례(2002. 3. 22 조례 제3094호로 개정되

기 의 것, 이하 같다) 제3조제1항에서 장

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  1  

내지 3 (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 )인 장애

인이 본인․배우자 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

세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

의 직계존․비속,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

자, 장애인의 형제․자매의 명의로 등록(장

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

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

한다)하여 보철용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

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

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

차  최 로 감면신청하는 1 (당해 자동차

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하여 제2조제3항

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체

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  

자동차를 이  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

포함한다)에 하여는 취득세․등록세․자

동차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장애인 는 장애

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

부터 3년이내에 사망․혼인․해외이민․운

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

유없이 소유권을 이 하거나 세 를 분가하

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․등록세  자

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처분청은 

청구인이 2002. 2. 9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

정신지체장애 1 인 딸 김○○과 공동명의

로 등록하 으므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

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

으나,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인 2004. 

2. 4에 정신지체장애 1 인 딸 김○○ 분

가를 하 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284,010

원, 등록세 773,450원, 합계 1,057,460원(가

산세포함)을 2004 5. 10. 부과고지 하 음을 

제출된 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장애인 딸과 공동

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2002. 2. 9 취득하

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이후 정신

지체장애 1 인 장애인 딸의 특수교육을 

하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○○ 역시 

○○구에 치한 장애인 특수교육기 인 ○

○시립복지 에서 특수아동교육을 받으려 

하 지만 이 기 의 교육생이 되기 해서

는 장애인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하는 조

건이 있어 청구인의 딸인 김○○은 이러한 

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

장애인 교육기 에서 교육을 받고자 2004. 

2. 4부터 2004. 3. 2까지 일시 으로 딸의 

주소를 ∇∇ 역시 ∇∇구 ∇∇동 ∇∇∇-

∇∇번지 ∇∇연립 ∇동 ∇∇∇호에서 △△

역시 △구 △△동 △△△-△번지 △△아

트 △△△동 △△호로 세 분가를 하여 

주소지를 이 하고 △△ 역시 △△보건소 

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의 유아교육실을 이용

하고자 신청을 하 으나 2004. 2. 18 장애아

동재활지원센타 유아교육실 이용 상자 선

정  재활방향 설정 등을 한 별에서 

탈락되어 △△ 역시△△보건소에서 장애아

동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04. 3. 3 청

구인의 딸 김○○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

합가하여 입하 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

주민등록표 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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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,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한 감면규정은 

장애인의 보철용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

하기 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 취득

세와 등록세  자동차세의 면제를 통해 장

애인을 지원하는데 목 이 있는 것이고, 구 

△△ 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

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

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․혼인․해외이민․

운 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

사유없이 소유권을 이 하거나 세 를 분가

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․등록세  

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

장애인소유의 자동차를 장애인용이 아닌 타

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세제감

면을 받고자 하는 것을 제어하기 한 것이

므로,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정신지체장애 1

인 딸 김○○에게 특수아동교육을 받게 

하기 해서 딸을 세 분가 하여 다른 주소

지로 이 한 것은 부모로서 장차 장애인이 

정상 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

의 성장과정에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교육기

회를 부여하기 한 불가피한 사정으로써 

동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

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, 

이는 청구인의 3살난 딸인 김○○은 정신지

체장애 1 으로서 청구인의 보호가 없이는 

생활에 많은 지장을 래한다는 을 감안

할 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한 지방세 감

면취지에도 어 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

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제반사정의 고려

없이 일시 으로 분가하 다는 형식 인 사

실만으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

은 장애인 련 입법의 취지나 실질과세의 

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단되

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

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4. 2004. 7. 26. 제2004-209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)

검인계약서 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

세표 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

부한 후 과세표 을 착오 기재하 다는 사유

로 일부세액의 환부를 요청한 것이 법한 지 

여부

【결정요지】

과세표 액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아

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, 단지 2

으로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

 토지거래처를 기재한 원장상 취득가

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법한 수

정신고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, 청구

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

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당  제출한 청

구인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과 검인

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

등재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

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

납부한 것은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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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. 11. 4부터 같은 

해 11. 13까지 △△ 역시 △△△구 △동 

△△△번지 외 8필지의 토지 2,436㎡와 지

상건축물 265.3㎡(이하 “이 사건 부동산”이

라 한다)를 취득한 후, 2003. 11. 4부터 같은 

해 11. 13까지 그 취득가액(9,580,558,000원)

을 과세표 으로 구 지방세법(2003. 12. 30 

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의 것, 이하 

같다) 제112조제1항  제131조제1항의 세

율을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1,611,160

원, 농어 특별세 9,902,110원, 등록세 

287,416,740원, 지방교육세 57,483,340원, 합

계 546,413,350원(가산세 포함)을 신고납부

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 결정하 다.

나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건설업 등을 목 사업으로 하는 

법인으로서 아 트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

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과세표

액을 9,580,558,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

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 지만, 신고한 

과세표 액이 착오 기재된 것임을 확인하고 

2003. 12. 13 구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의 

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

서  토지거래처 원장상의 취득가액인 

7,308,660,000원을 취득세  등록세 과세표

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 지만, 처분청에

서 이를 거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

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도 배된다 하겠

으므로 당  착오로 신고한 과세표 액

(9,580,558,000원)에서 사실상 취득가액

(7,308,660,000원)을 공제한 2,271,898,000원

에 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하여야 

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다.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검인계약서 

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 으로 

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과

세표 을 착오 기재하 다는 사유로 일부세

액의 환부를 요청한 것이 법한 지 여부에 

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보면, 구 지방세

법 제111조  제130조, 같은 법시행령 제

82조의2제1항 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

세와 등록세의 과세표 은 취득․등기 당시

의 취득․등기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, 

법인이 작성한 원장․보조장․출납 표․결

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

증되는 취득에 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

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71

조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서 이 

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

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 액 

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 ․가액 등

이 공사비의 정산, 건설자 의 이자계산, 확

정 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

우 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

의 압수 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

사유로 인하여 과세표 액  세액을 정확

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

가 소멸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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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

2003. 11. 4부터 같은 해 11. 13까지 이 사

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검인계약서  법인

장부인 계정별 원장에 등재된 가액

(9,580,558,000원)을 과세표 으로 하여 산출

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2003. 11. 4부터 

같은 해 12.13.까지 신고납부  소유권이

등기를 경료하 다가, 2003. 12. 13 취득가

액을 7,308,660,000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

약서에 검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계 증

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당  신고가액이 

착오 기재된 것임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

하 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

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

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 이에 하여 살펴

보면, 구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취득세 

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공사비의 정산  확

정 결 등에 의하여 과세표 액 등이 변경

되었다거나 신고납부 당시 증빙서류의 압수 

등으로 인하여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

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

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청구인의 경우 

지방세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인 공사비의 

정산 등에 의해 과세표 액이 변경되었음을 

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, 

단지 2 으로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

서  토지거래처를 기재한 원장상 취득가

액을 7,308,660,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

것은 법한 수정신고라고 볼 수 없다 하겠

으므로, 청구인이 2003. 11. 4부터 같은 해 

11.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

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당  제출한 청

구인의 법인장부인 계정별 원장과 검인을 

받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등재되

어 있는 취득가액(9,508,558,000원)을 사실상 

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

고납부한 것은 법한 신고납부라고 단된

다 할 것이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5. 2004. 8. 30. 제2004-224호

   (취득세 등 부과처분 경정)

교회경내에 있는 교육  일부를 학원  사

택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, 이를 종교용도

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

은 사실이지만, 신도들의 신앙상담․소규

모 집회활동․신앙교육은 물론 교회 리 

등 부목사  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

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

이라 할 것이므로 오로지 부목사 등이 

주거용에만 공여되는 경외에 따로이 소

유하고 있는 사택과는 달리 종교용에 직

사용 되는 것으로 이 타당

가. 원처분의 요지

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3. 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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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종교용에 사용할 목 으로 취득한 △△

△도 △△시 △△구 △△동 △△△-△△번

지 지 132㎡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철근

콘크리트조  벽돌조 문화  집회시설 

315.9㎡(불법 증축 부분 83.7㎡포함)를 

2003. 1. 10 증여취득(이하 “이 사건 부동

산이라 한다)하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

하 으나, 2003. 8. 7 지 출장하여 조사한 

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(건축물 210.6

㎡, 안분 계산한 토지 88㎡)를 학원  피아

노교습소, 사택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

을 확인하고, 그 취득가액 69,100,900원을 

과세표 (등록세 과표 55,625,200원)으로 지

방세법 제112조제1항  제131조제1항의 세

율을 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,382,010원, 

농어 특별세 145,650원, 등록세 1,501,490

원, 지방교육세 281,230원, 합계 3,310,380원

을 2003. 10. 13 부과고지 하 다.

나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종교는 배․포교․ 도․교

육․재활․문 진흥․찬양 등 활동범 가 

방 한 것에 비추어 보면, 교회 경내에 

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신도들의 교

육 과 리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어 

순수한 종교 활동의 범 에 해당하므로 취

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

있다.

다.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회경내에 

있는 교육  일부를 학원  사택 등으로 

제공되고 있는 경우, 이를 종교용도로 사용

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.

먼  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, 지방

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 같은 법 제127조

제1항제1호,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

호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종교를 목 으로 

하는 단체인 비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

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하여는 

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, 취

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

그 용도에 직 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

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

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

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

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

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, 

2002. 9. 25 할 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

물(교육 ) 사용승인을 득하고 2003. 1. 10 

 건축물(교육 )을 증여 취득하 으며, 

2003. 2.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비과

세되었으나, 2003. 8. 7 처분청에서 지 사

실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학원  

주택으로 사용하므로 2003. 10. 13 취득세 

등을 부과 고지하 고, 그 후 2004. 2. 17 

처분청에서 거주자 황조사를 한 사실을 

제출된 계 증빙자료에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교회용 건물의 일

부가 신도들의 교육 과 리자의 주거용으

로 제공되고 있어 종교 활동의 범 에 해당

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하여 보면 지방

세법 제107조  제127조에서 비 리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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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 목 사업에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는 

부동산에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

세 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

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  사용하지 아니하

는 경우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

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

하고 있고, 여기에서 직 사용이라 함은 

종교 활동을 하는 비 리사업자의 배․축

․종교교육․선교에 추 으로 직  공

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

며, 경외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목사 등의 

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교용도에 제공

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례( 법원, 

1986. 2. 25 선고, 85 824 결)가 있으나, 

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교회경내 종교용 건

물(교육 )에 부속되어 있는 사택은 신도들

이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, 

그 사택은 부목사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

는 것은 사실이지만, 신도들의 신앙상담․소

규모 집회활동․신앙교육은 물론 교회 리 

등 부목사  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

수행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이라 할 

것이므로 오로지 부목사 등이 주거용에만 

공여되는 경외에 따로이 소유하고 있는 사

택과는 달리 종교용에 직 사용 되는 것으

로 이 타당하다고 하겠다. 그러나 이 사

건 교육  건물  피아노  씨엠에스 교

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와 같은 교육사업

이 비록 선교 인 목 이 있다하더라도 건

축물 외벽에 일반인에게도 알 수 있게 형

홍보간 이 부착되어 있고, 특정한 교과목에 

의한 문강사 등이 가르치고 있으며, 매월 

소정의 원(월90,000원)을 받는 을 종합

해 보면,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

것이 타당하나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하

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

고 하겠으나, 등록세의 세율을 용함에 있

어서 비 리사업자의 증여에 해당하는 세율

인 8/1000을 용하여야 함에도 비 리사업

자가 아닌 일반인의 증여에 하여 용하

는 세율인 15/1000을 용한 것은 잘못이 

있다고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가 이유가 

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

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6. 2004. 7. 30. 제2004-226호

(취득세 등 부과처분 기각)

토지와 건축물을 일  취득한 경우 토지와 

건축물 가액을 시가표 액을 기 으로 안분한 

것이 법한 지 여부

【결정요지】

비록 이 사건 토지상에 임 주택을 건

축할 목 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

과정에서 사실상 철거하여야 할 그 지상 

건축물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에 불과

하다고 하더라도, 취득 당시 이 사건 건

축물이 건축물로서의 외 을 갖추고 있

는 독립된 부동산에 해당되고, 청구인이 

이러한 부동산을 매매 상 목 물로 하

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 다면 

그 매매 에는 토지에 한 가뿐만 

아니라 토지 취득과 련하여 그 지상



128

건축물을 소유권자로서 처분할 수 있는 

권리도 함께 취득함에 따른 가도 포함

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이

러한 건축물이 철거 정인 건축물이므로 

그 취득비용을 기업회계기 이나 법인세

법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하더라

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

일  취득하면서 지 한 매매 이 

으로 토지에 한 매매 이라고 단정할 

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

가. 원처분의 요지

청구인은 2002. 11. 22 임 주택을 건축할 

목 으로 △△ 역시 △구 △△동 335-12번

지외 3필지 토지 3,912.75㎡(이하 “이 사건 

토지”라 한다)와 그 지상 건축물 4,753.935

㎡(이하 “이 사건 건축물”이라 한다)을 취득

한 후 그 취득가액 2,110,000,000원을 토지 

취득가액은 2,080,000,000원으로, 건축물 취

득가액은 30,000,000원으로 안분하여 토지에 

하여는 구△△ 역시세감면조례(2003. 12. 

30 조례 제3215호로 개정되기 의 것) 제

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용면  60

㎡이하의 임 주택용 토지에 하여는 취득

세와 등록세를 액 면제받고, 85㎡이하의 

임 주택용 토지에 하여는 50%를 감면받

은 세액으로, 건축물에 하여는 정상 인 

세액을 계산하여 등록세는 신고납부하 고, 

취득세는 처분청이 2003. 8. 9 부과고지하여 

이를 납부하 다. 그러나 그 후 확인결과 

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일  취

득하 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

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 액을 기 으로 

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안분하여야 할 것인

데도 임의로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안분한 

사실을 확인하고,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

취득가액을 시가표 액을 기 으로 토지는 

1,563,304,003원으로, 건축물은 546,695,997

원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토지에 

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정당한 산출세액에

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

8,765,070원, 농어 특별세 803,460원, 등록

세 13,147,630원, 지방교육세 2,410,390원, 

합계 25,126,550원  (가산세 포함)을 2004. 

1. 10 추징하 다.

나. 청구의 취지  이유

청구인은 임 주택을 건축하기 하여 이 

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면서, 이 사건 

건축물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건축물이므로 

매도인에게 건축물은 철거하고 토지에 해

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것을 요청하

으나 매도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를 

일 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

후, 소유권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

가액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필요도 

없는 건축물에 하여 일부 취득가액을 기

재하 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, 사실상 매

도인에게 지 한 매매 은 모두 이 사건 

토지의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기업회

계기 의 해석사례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에

서도 건축물을 신축할 목 으로 기존의 건

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

가액과 철거비용은 모두 토지에 한 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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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출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며, 실제 

회계처리상으로도 이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

고 있으며,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

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일  취득하여 취득

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 액으로 안

분하도록 한 것은 당해 토지와 건축물을 각

각의 사용용도에 맞추어 계속하여 사용하는 

것을 제로 하는 것으로서, 이 사건의 경

우와 같이 철거를 목 으로 취득하는 경우

까지 시가표 액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

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, 처분청이 

이러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토

지와 건축물 가액을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

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
다. 우리부의 단

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와 건축

물을 일 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 가액

을 시가표 액을 기 으로 안분한 것이 

법한 지 여부에 한 것이라 하겠다.

먼  계법령을 보면, 지방세법 제111조

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(증여․기

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)에 하여는 

제2항 단서 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

실상의 취득가격 는 연부 액에 의한다고 

규정한 다음, 그 제3호에서 결문․법인장

부  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

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, 

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토지와 

건축물 등을 일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

는 건축물에 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

아니하는 경우에는 일 취득한 가격을 시가

표 액 비율로 안분한 액을 토지․건축물 

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

하고 있다.

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, 청구인은 

2002. 10. 21 이 사건 토지  건축물에 

하여 매매가액을 2,110,000,000원으로, 잔

지 일을 2002. 12. 20로 하여 매매계약 체

결한 후, 2002. 11. 22 소유권 이 등기를 

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

2,080,000,000원으로,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

30,000,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취

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계 증빙

자료에서 알 수 있다.

이에 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

철거할 건축물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건

축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은 모

두 토지가액에 해당되며, 기업회계기 이나 

법인세 규에서도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

고,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안분

기 은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것을 제로 

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철거

정인 건축물에는 이러한 안분기 을 용

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

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지방세법시

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

일 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는 건축물

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

일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 액을 안분한 

액을 기 으로 토지  건축물의 취득가격

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청구인의 경

우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일  취득한 

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그 토지

와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시가표 액을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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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, 비록 

이 사건 토지상에 임 주택을 건축할 목

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

실상 철거하여야 할 그 지상 건축물을 불가

피하게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, 

취득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로서의 

외 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부동산에 해당

되고, 청구인이 이러한 부동산을 매매 상 

목 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

다면 그 매매 에는 토지에 한 가

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과 련하여 그 지상 

건축물을 소유권자로서 처분할 수 있는 권

리도 함께 취득함에 따른 가도 포함되어 

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, 이러한 건

축물이 철거 정인 건축물이므로 그 취득비

용을 기업회계기 이나 법인세법상 토지의 

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

만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일  취득하면서 

지 한 매매 이 으로 토지에 한 

매매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 

하겠으므로 이에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

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.

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

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

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
